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 안
42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市 평생교육 정책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관련법령

- (공통)법령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별)법령 :「평생교육법」

- 조 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출연금액 : 6,677,000천원

(인건비 1,602,820, 운영경비 899,651, 사업비

3,996,797, 예비비 177,732)



나. 주요사업

○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과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연구·개발, 서울시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울 평생학습 아카이브 기록물 발굴·수집,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운영 지원 사업, 서울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서울평생학습 대토론회 개최,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

○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 학교 운영
- 모두의 학교 운영 체제 구축,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 개발·전파,

모두의 학교 학습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책과 함께하는 시민 지식공유
쉼터 조성 및 운영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및 허브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 평생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서울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평생학습 사업 추진,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및
모두의 학교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울형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획팀 박용성(☎2133-3966)


